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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고시 제2010-28호

강원랜드복지재단 2009. 결산 및 2010. 예산편성 현황 공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랜드복지재단 
2009년도 결산서 및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   3.   5.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0. 3. 5. ～ 3. 24. (20일간) 
2. 장    소 : 군청 게시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2009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결산내역서

나. 2010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현황

4. 기타사항
가. 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실
(56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09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결산내역서(정선군 홈페이지 참조)
       2. 2010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편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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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강원랜드복지재단 예산총괄표

1. 세입

　 　 　 　 　 (단위 : 원)

관 항 목
2009예산 2010예산 증감

(A) (B) (B)-(A)

총        계 8,798,086,410 7,112,588,000 △1,685,498,410

재산수입 기본재산 소    계 1,011,400,000 1,000,000,000 △11,400,000

　 수    입 이자수입 1,011,400,000 1,000,000,000 △11,400,000

보조금 후원금 소    계 4,400,470,000 4,000,480,000 △399,990,000

수  입 　 일반후원금 4,400,000,000 4,000,000,000 △400,000,000

　 　 지정후원금 470,000 480,000 10,000

이월금 이월금 소    계 3,131,741,076 1,800,000,000 △1,331,741,076

　 　 전기이월금 3,146,716,406 1,800,000,000 △1,346,716,406

　 　 전기미지급금의 지급(△) 11,646,730 -  △11,646,730

　 　 전기예수금의 지급(△) 3,328,600 -  △3,328,600

상환금 상환금 소    계 17,400,000 17,400,000 - 

　 　 주거안정자금상환금 17,400,000 17,400,000 -  

잡수입 잡수입 소    계 237,075,334 294,708,000 57,632,666

　 　 법인세환급금 95,538,230 184,600,000 89,061,770

　 　 기타예금이자수입 108,500,000 108,500,000 - 

　 　 기타잡수입 33,037,104 1,608,000 △31,42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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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출

　 　 　 　 　 (단위 : 원)

관 항 목
2009예산 2010예산 증감

(A) (B) (B)-(A)

총        계 8,798,086,410 7,112,588,000 △1,685,498,410

사무비 인건비 합     계 624,252,400 514,997,000 △109,255,400

　 　 급     여 328,600,000 345,390,000 16,790,000

　 　 특별상여금 74,560,000 76,500,000 1,940,000

　 　 퇴직금및적립금 166,400,000 37,000,000 △129,400,000

　 　 사회보험분담금 34,168,000 34,086,000 △82,000

　 　 기타후생경비 20,524,400 22,021,000 1,496,600

　 업  무 합     계 14,400,000 14,400,000 - 

　 추진비 기관운영비 8,400,000 8,400,000 - 

　 직책보조비 6,000,000 6,000,000 - 

　 회의비 합     계 44,400,000 43,200,000 △1,200,000

　 회 의 비 44,400,000 43,200,000 △1,200,000

　 운영비 합     계 114,440,000 82,060,000 △32,380,000

　 　 여     비 23,400,000 23,400,000 -  

　 교육훈련비 19,200,000 11,700,000 △7,5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37,160,000 37,160,000 - 

　 제세공과금 29,000,000 5,000,000 △24,000,000

　 공공요금 5,680,000 4,800,000 △880,000

재  산 시설비 합     계 68,000,000 56,200,000 △11,800,000

조성비 　 차량유지비 33,600,000 40,800,000 7,200,000

　 　 자산취득비 32,000,000 13,000,000 △19,000,000

　 　 시설장비유지비 2,400,000 2,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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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2009예산 2010예산 증감

(A) (B) (B)-(A)

사업비 합     계 6,560,470,000 6,030,480,000 △529,990,000

　 진폐지원 소   계 1,500,000,000 1,700,000,000 200,000,000

　 사업 폐광지역진폐사업 850,000,000 1,050,000,000 200,000,000

　 　 타폐광지역진폐사업 650,000,000 650,000,000 -

　 이동복지 소   계 884,000,000 1,500,000,000 616,000,000

　 사업 방문복지사업 550,000,000 900,000,000 350,000,000

　 　 이동진료사업 334,000,000 600,000,000 266,000,000

　 소외계층 소   계 1,116,000,000 1,900,000,000 784,000,000

　 지원사업 희망의집수리사업 286,000,000 600,000,000 314,000,000

　 　 행복일자리사업 500,000,000 500,000,000 -

　 　 지역복지특화사업 330,000,000 700,000,000 370,000,000

　 　 장애인행복만들기사업 - 100,000,000 100,000,000

　 복지역량 소   계 1,190,000,000  800,000,000  △390,000,000

　 강화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000,000,000 600,000,000 △400,000,000

　 　 사회복지인교육지원사업 190,000,000 200,000,000 10,000,000

　 홍보연구 소   계 1,870,470,000 130,480,000 △1,739,990,000

　 사업 홍보사업 80,000,000 80,000,000 -

　 　 후원결연사업 470,000 480,000 10,000

　 　 정책개발연구사업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사랑의보금자리사업 150,000,000 - △150,000,000

　 　 소외계층지원사업 574,000,000 - △574,000,000

　 　 저소득가구난방시설지원 200,000,000 - △200,000,000

　 　 사랑나눔긴급구호사업 400,000,000 - △400,000,000

　 　 신종플루예방대책지원 366,000,000 - △36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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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2009예산 2010예산 증감

(A) (B) (B)-(A)

잡지출 잡지출 합      계 23,000,000 18,000,000 △5,000,000

　 　 잡 지 출 23,000,000 18,000,000 △5,000,000

예비비 예비비 합      계 1,349,124,010 353,251,000 △995,873,010

　 　 예  비 비 1,349,124,010 353,251,000 △995,8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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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고시 제2010-29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의 민간 위탁을 통하여 관련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정선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5조~제28조(안전도 검사 위
탁)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
니다.

2010.   3.   8.
정  선  군  수 

 1. 위탁기간 : 정 선 군

 2. 수탁단체 
  ○ 단체명 : 한국옥외광고협회 강원도지부 정선군지회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5-4번지
  ○ 대표자 : 김 유 복

 3. 위탁기간 : 2010. 3. 8 - 2012. 3. 7(3년)

 4. 위탁내용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5. 시 행 일 : 2010.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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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고시 제2010-30호

사방지 지정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야를 사방지로 지정
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10.   3.   8 .
정  선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필지별 내역은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정선군청 환경산림과 비치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3. 지정대상 : 사방사업 실행지

4. 지정년월일 : 2010.   3.    .

5.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는 정선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 토석, 나무뿌

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한다.

6. 기타 사방지의 지정 구역 도면은 정선군 환경산림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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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방지 지정명세서(산림유역관리)

 ※ 2010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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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107호

2010.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지원계획 공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2.
정  선  군  수

 1. 지원규모 : 8,080백만원(군 전체)
 2.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중앙 농림지원사업 외 사업
   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육성사업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 특화품목(한우) 입식사업(2010.신규축사시설 우선지원)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2천만원, 단체 5천만원 이내
 5. 융자조건 : 연리 2.0%, 1년거치 2년균분 상환
 6. 지원신청방법

지원 대상사업 지원규모
(백만원) 신청기간 접수처 제출서류 비고

1,508
2010.2.22

-3.31
읍.면사무소

사업신청서 

융자신청서
6,572 연  중 지역농.축협

 *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2012년까지 지역농.축협과 협약체
결에 의하여 일부 기금을 운용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정책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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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112호

행    정    예    고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텔레비
젼)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운
영상태의 감시, 화재예방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0.   3.   5.
정  선  군  수

제목 :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안)

1. 취지
 최근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2배가량 높
으며(‘06년 기준 : 일본163명, 독일136명, 한국 276명), 어린이가 외부위험에 노출
되면서 유괴 실종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범죄예방 및 통제수단으로 정선군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 하
고자, 행정예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 계획(안) 

연번 관리부서
(관리주체) 설치장소 비  고

1 건설도시과 사북읍 사북리(사음초등학교) 생활방범

2 건설도시과 남  면 문곡리(남선초등학교) 생활방범

3 건설도시과 신동읍 조동리(함백초등학교) 생활방범

4 건설도시과 화암면 화암리(화암초등학교) 생활방범

5 건설도시과 남  면 무릉리(증산초등학교) 생활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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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치도
   1) 사음초교 정문 진입로

 

   2) 남선초교 정문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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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함백초교 정문, 후문 진입로

   4) 화동초교 정문, 후문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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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증산초교 정문, 후문 진입로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10년 3월 05일 ~ 2010년 03월 19일
  나.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0년 0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 반대 의견시 그 사유를 기재)
     2)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행정예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우 )
      전화번호 : (033)560-2486  FAX) 033-560-2596
  라. 위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경우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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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113호

정선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입안․열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열람 공고
한 사항 중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5.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사북초등학교내 청소년장학센타 건립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정선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가. 사북3구역(C3)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1) 높이 : 기정) 4층(12m이하) ➮ 변경) 4층(12m～20m이하) (층고외 변경사항 

없음)
    ❍ 사북초등학교내 청소년장학센타 부지에 한하여 4층(20m이하) 허용

 3.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정선군 건설도시과, 사북읍사무소

 4. 공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10. 03. 05 ～ 2010. 03. 18까지)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내 정선군 건설도시과에 서면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건설도시과(☎560-2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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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115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0.   3.   5.
정  선  군  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
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 장    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열람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번지 외 10,586호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0년 3월 5일 ～ 3월 26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
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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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0만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

고 2010.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

였습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

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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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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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공고 제2010-120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신풍(주) 등 82명 (내역별첨)

   주소또는거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등 82개소

   서류의 명칭  : 취득세․면허세․자동차세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 지방세 독촉고지서 (2010년 2월 발송분)
                 

      위의 서류를 2010년 2월중 귀하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사무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독촉납기를 2010년 4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를 납
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0.   3.   5.

정  선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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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면허세 강원 정선군 고한읍 신풍 신풍방역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 정선군 사북읍 용봉 토공사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 정선군 사북읍 용봉 철큰.콘크리트공사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 정선군 사북읍 용봉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 정선군 사북읍 기광건설 애산리251번지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 정선군 사북읍 기광건설 토공사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 정선군 사북읍 기광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 정선군 정선읍 준영건설 토목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천주익 족발전문점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새한건설 일반건설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새한건설 일반건설업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이동준
47우3682(비영업용,배기량:2902,승차정원:7)

[차령경감율:25%]
폐업또는부도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조동순
51모1730(비영업용,배기량:2493)[차령경감

율:2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나숙자 특실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전찬학 공유수면점용및사용 수취인미거주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정석민
01루3160(비영업용,배기량:1998)[차령경감

율:35%]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이금옥 웰빙쌈밥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황관섭 양지인력개발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영덕 총포(개인소지)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박영덕 수렵면허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권태봉 동양설비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영암광산 (주)일동철광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영암광산 미석광산(호명114)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영암광산 미석광산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남면 영암광산 미석광산(호명123,113)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박용철 원다방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호태 강원전당사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씨에스상사 씨에스상사 수취인미거주

2010년 2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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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영란 하누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나무와나무 지하수개발이용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나무와나무 지하수개발이용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경헌 선종합기획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코스피아 강원랜드기숙사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코스피아 강원랜드골프텔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코스피아 강원랜드다목적숙소직원식당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세구 양지주택설비(난방시공업제2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전세구 양지주택설비(가스시설시공제3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정연규 나나식품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미상 초이스대부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김혜숙 행복식품나라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스카이캠프 스카이캠프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나충근 홍재수식육점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송광순 홍재수갈비 폐업또는부도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최영호 77너1848(비영업용,승차정원:12) 수취인미거주

취득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박영구 24모1663 2003년식  승용 레조 매매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정규모 신동공인중개사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정선균이연구

소
이상수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대성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삼삼화물 88사2051/2052/2053/2054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박현우 영시노래연습장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유병갑 대산전력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유병갑 전기공사업등록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최명화 가고파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유병두 51바1030호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일토건설 건설업등록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대영영농조합 대영영농조합법인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승영 수렵면허갱신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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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현주소 납세자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자동차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승영
62어4997(비영업용,배기량:1495)[차령경감

율:50%]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영진 한우가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기복 91자1092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전찬오 에어포스게임랜드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황예진 딱한잔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김재석 (합)창원환경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김선옥 돼지휴게실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안백현 방문판매업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안백현 동양메디칼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김이대 뉴신우전당사대부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고성태 도날드치킨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이명현 승리전당사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

면
박재홍 스타전당사대부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
조의자 초원다방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동1가 
김영숙 베르사유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동

에스케이네트

웍스
북실리616-2(통신관로매설)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동 

에스케이네트

웍스
문곡리591-10구(304번지선)이동통신중계기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동

에스케이네트

웍스
화암리(421지방도)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정동 
김동예 선데일찜질방식당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삼동
이광훈 미래공인중개사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한마음인터내

셔널
생활용수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

량진동
공경배 서울전당사 폐업또는부도

면허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

배동
진민알앤디 고한리198(7동-375세대)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

동
전용현 미도 수취인미거주

면허세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

면
지종환 (주)용마지로스틱 수취인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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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선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 공고

   우리군의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에 낙후된 주거환경
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3.   8.
정  선  군  수

1. 사업계요
 가. 사업내용 : 농촌지역 노후 및 불량주택 개선에 따른 융자지원
  1)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범위내 융자지원
  2) 부분개량 : 세대당 2,500만원 범위내 융자지원
 나. 융자금리 및 상환 기간 : 3%(5년거치 15년 상환)
 다. 세제혜택 : 취·등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면제

2. 지원대상 및 접수
 가. 대상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나.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 다가구·다세대 허용(창고,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다. 신청서 접수
  1) 신청시기 : 2010. 3. 19일 까지
  2) 신청기관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3. 대상자 선발 
 가.「정선군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귀농·귀촌 등 전입주민 우선지원
 나.「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을 반영 신재생에너지 활용주택 우선지원
 다. 석면 슬레이트주택 철거(자력)후 개량을 희망하는 자 우선지원
 라. 일반희망자에 대하여 주택노후도, 신청자 연령, 가족원 수 등 고려 선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033-560-247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